
경량 비닐봉투  1 회용 플라스틱 

빨대*, 막대, 식기 

1 회용 플라스틱 

접시 및 그릇 

발포 폴리스티렌 

음식용기 및 컵 

 

* 장애나 의료적 필요로 인해 1회용 빨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특정 상황에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금지조치는 1회용 면봉 및 클렌저나 각질제거제와 같이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개인위생 세정용품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체를 위한 가이드 

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금지 조치 
월 일부터: 월 일부터: 



 

 

어떤 것들이 금지되나요? 

NSW 정부는 년, 회에 걸쳐 특정 플라스틱 및 

비닐류를 금지합니다. 

년 월 일부터:  

• 경량 비닐봉투가 금지됩니다. 

년 월 일부터 다음 물품들이 금지됩니다: 

• 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 

• 회용 플라스틱 식기 

• 회용 플라스틱 접시, 새지 않는 덮개가 없는 

회용 플라스틱 그릇 

• 발포 폴리스티렌 로 만든 음식용기 및 컵 

• 회용 플라스틱 면봉 

•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개인위생 세정용품. 

* 장애나 의료적 필요로 인해 1회용 빨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특정 상황에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금지조치는 모든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에게 적용되며, 

위반시 최대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금지조치는 개별 제공, 대량 제공 등 제공 단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금지조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업이나 기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NSW에서는 금지된 

물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금지조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스토랑, 카페, 바, 호텔, 테이크아웃 전문점, 

파티용품 전문점, 할인점, 슈퍼마켓, 시장, 온라인샵 

및 기타 사업체 

• 에서 금지된 물품들을 공급하는 생산자, 

공급자, 유통업자, 도매업체. 위반시 이 업체들에게는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선, 스포츠, 교육 및 지역사회 목적의 

행사/이벤트/활동 예: 커뮤니티 그룹, 자선단체,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교육 제공 단체, 스포츠 

단체, 종교 관련 단체 등이 식사 제공 서비스 또는 

기금마련 이벤트 개최시 금지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위반입니까? 

금지조치가 발효되면, 플라스틱 감소 및 재생산 경제법 

에 의거해 아래 사항들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금지된 플라스틱 물품 제공 

• 금지된 물품 제공에 대해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포함) 

• 중지 또는 시정조치 고지에 불응. 

금지된 물품 제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무료, 유료 제공 

불문): 

• 공급, 판매, 유통 또는 재유통  

• 물품 공급을 위해 물품을 받거나 보관하고 있음 

있음 

• 공급을 제안 (광고, 웹사이트, 판촉물 등) 

• 전시하거나 사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카운터 위에 올려 놓는 등). 

비거주자에게 금지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사업체들, 단체들과 협력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알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소매연합 은 이미 사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사회 단체들이 금지조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령에따른단속권한은 에게있습니다 이 법은 

벌금 부과, 위반에 대한 기소 권한, 공급업체 및 

사용자들에 대한 시정조치 고지 등 다양한 단속권한을 

EPA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 개인에게는 최대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매업체, 

생산자,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두 배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년 월 일부터 금지조치 

경량 비닐봉투 

이 금지조치는 다음 용품에 적용됩니다: 봉투 전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미크론 이하이며 손잡이가 달려 

있는 비닐봉투. 이는 퇴비화가능하거나 ‘분해가능한’ 

비닐봉투를 포함합니다. 

이 금지조치는 다음 용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비닐봉투, 쓰레기 봉투, 동물폐기물 봉투, 의료폐기물 

봉투, 또는 밀봉 포장재 

 

 

첫번째로, 손님이 구매할 때마다 매번 봉투를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몇 가지의 

물건만 구입한다면, 봉투가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건 포장 박스를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꺼운 비닐봉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전국 

소매협회는 허용기준보다 훨씬 두꺼우며 (예: 50 미크론) 

재활용된 물질로 만든 비닐봉투를 권장합니다. 

다른 대안으로 천, 헤시안, 쥬트, 보냉가방 등의 

재사용가능한 가방을 판매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손님들에게도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보세요. 

‘재사용가능’등의 문구가 있다고 해서 법에 부합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봉투의 두께에 대해 서면으로 공급업체의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1회용 봉투를 제공해야 한다면, 

지속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졌거나 재활용된 종이봉투 

제공도 고려해보세요. 

퇴비화가능하거나 ‘식물성 물질’로 만들어진 경량 

비닐봉투도 금지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년 월 일부터 금지조치 

 

• 회용 플라스틱 빨대*, 막대, 식기 
(포크, 수저, 칼, 젓가락, 포크스푼, 이쑤시개 등) 

 

 

 
 

• 회용 플라스틱 접시 및 그릇 

(새지 않는 덮개가 있는 그릇 제외) 

 

 
 

 
 

 

 



 

 

• 발포 폴리스티렌 음식용기 및 컵 

(뚜껑이 달린 용기, 컵 등) 
 

 
 

 

 

 
 

지속가능한 대안 선택 

첫째: 

정말 이 물품들을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많은 

손님들이 음식을 집이나 사무실로 가져간다면, 1 회용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요청시에만 빨대, 식기등을 제공함으로써 

비용도 절약하고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재사용가능한 물품을 고려해보세요. 식당 내에서 식사가 

가능한 곳이라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재질을 고려해보세요. 또는 고객들에게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판매하고 다음에는 본인의 식기를 직접 가져오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아직도 1 회용 물품이 필요하다면, 공급업체에게 비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예를 들면 종이 

빨대, 나무 또는 대나무 식기, 코팅되지 않은 접시나 그릇, 

판지나 사탕수수 펄프로 만든 뚜껑이 달린 음식용기 등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이 금지조치는 다음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빙하는 데 필요한 기구 (예: 집게나 큰 서빙용 접시) 

• 기타 플라스틱 컵 (  컵만 금지) 

•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이미 포장식품, 음료의 일부로 포함된 

물품 (예: 팩 주스에 부착된 빨대, 냉동음식에 포함된 그릇) 

• 음식재료 및 날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EPS 트레이 (예: 

생고기, 해산물, 과일 및 야채) 

사업체간 운송에 사용되는 EPS 용기. 

빨대 관련 예외 규정: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직원을 통해 장애나 

의료적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1 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빨대는 진열해서는 안되며, 다른 

손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퇴비화가능한 플라스틱은 금지 대상에 속합니다 

퇴비화가능한 플라스틱 빨대, 식기, 그릇 및 접시는 NSW 

금지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봉 및 마이크로비즈 

본 금지조치는 1 회용 면봉 및 클렌저나 각질제거제와 같이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개인위생 세정용품에도 적용됩니다. 

종이, 나무, 대나무로 만든 면봉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재사용가능한 막대를 구입하여 면 부분만 계속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 주도한 자발적 산업 협정에 따라 이전에 미세 

마이크로비즈를 포함하고 있었던 상품중  이상에서 이제 

마이크로비즈가 사라졌습니다. NSW 의 금지조치로 인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마이크로비즈 상품들에서도 이 해로운 성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퇴비화가능한 플라스틱은 금지 

대상에 속합니다 

 
 

퇴비화가능한 플라스틱 빨대, 식기, 그릇 및 접시는 NSW 

금지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퇴비화가능 플라스틱은 뭐죠? 

•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가 아니라 변형된 식물성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입니다. 

• 이 플라스틱은 종종 ‘식물성 플라스틱’, 

‘퇴비화가능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무플라스틱’등으로 묘사됩니다. 

• 그 중 한 예는 폴리락틱애시드 (PLA)이며,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를 변형해서 만듭니다. 

• 대부분의 바이오플라스틱은 상업적 분해시설에서 

특수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자연분해되지 않습니다. 

즉, 환경내에 방치되거나 매립장으로 보내지면 분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바이오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만큼이나 큰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용하는 물건에 바이오플라스틱이 없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느낌이 비슷한데 

‘무플라스틱’, ‘생분해성’, ‘퇴비화가능’, 

‘분해가능’, ‘식물성’이라고 설명되어 있다면, 

바이오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고, 라벨, 제품 설명이 그렇다고 해서 물품이 법에 

부합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공급업체에게 물건들이 폴라이머, 플라스틱 또는 

퇴비화가능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참고:  퇴비화가능 플라스틱을 포함해 금지된 물품에 대해 

거짓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금지된 물품 진열 

에서 금지된 물품을 받거나, 소유하거나, 

광고하거나 진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 이외의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금지조치 발효후에는 금지된 물품을 상점에 

보관하지 마세요. 

• 여러분의 웹사이트, 판촉물에 의 금지 

품목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세요. 직원들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웹사이트 설정을 특정지역 제한으로 변경하거나, 각 

금지물품에 대해 ‘NSW지역 공급 불가능’이라고 기재해 

놓으세요. 

선택 사항: 

전국에 걸쳐 있는 사업체는 다른 지역의 지점에도 NSW 

금지조치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국 소매협회에 연락하세요. 

 

 

 

공급업체에 확인할 사항들 

대체용품 주문전, 공급업체에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대체용품들이 2022년 발효되는 NSW 금지조치에 

부합하는지 

• 어떤 형태의 폴라이머, 플라스틱, 퇴비화가능 

플라스틱이라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 비닐봉투 모든 부분의 두께가 35미크론 이상인지 

만일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라도 yes가 아니라면, 

금지조치 대상일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 EPS 용기나 컵의 대체재는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NSW EPA나 전국소매협회로 

연락하세요. 

 

 

 

 

 



 

 

1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바꾸세요. 

• 공급업체, 직원들 및 고객들이 이 변화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제 금지된 물품을 주문하지 말고 재고를 

사용하세요. 금지조치 이전에 구매했더라도, 일단 

금지조치가 시작되면 더 이상 이 물품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재고정리를 해보시고, 쌓여있는 금지물품을 사용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보세요. 

• 재고가 많다면, 공급업체와 의논해보세요.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초과 재고를 다른 주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도 비슷한 금지조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제 시간에 재고를 다 소비하거나, 교환이나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지역 재활용 센터에 혹시 물건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2   공급업체와 의논하세요 

무엇이 장기적으로 최선인지 생각해보세요. 

꼭 금지조치때문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일단, 손님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봉투나 식기류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 다음으로, 씻어서 재활용가능한 다른 용품을 사용해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 그 다음으로, 손님들이 정말 1회용 용품이 

필요하다면, 이 용품들이 법에 부합하고 안전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지물품을 제공하거나, 금지물품 해당 유무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3   여러분의 직원 및 손님들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결정한 사항을 알리고, 고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음료 부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요청시 장애가 있는 

손님(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음)에게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도 되지만, 전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님들에게 미리 고지하세요. 

금지조치에 대해 손님들에게 미리 알리고여러분이 시행할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알리세요.  금지조치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금지조치에 대한 문구를 써놓아 고객들이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문구들은 (번역된 문구 포함) 

n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NSW 정부를 대신해, 전국 소매협회는 소매점, 공급업체 및 

지역사회 단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정보표 

• 관련 문구 및 카운터 비치용 자료 

• 번역된 자료 

• 수천번에 걸친 매장 방문 

• 온라인 세미나 

• 설명회 

수신자부담 핫라인. 

전국 소매협회는 또한 호주 다른 지역의 1회용 

플라스틱/비닐 금지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주, 또는 전국에 

걸쳐 이해관계가 있는사업체들에게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를 방문하세요. 

전국 소매협회 핫라인:  

전국 소매협회 이메일:  

https://nationalretailassoc.sharepoint.com/sites/PolicyDesign/Shared%20Documents/Sustainability/NSW%20SUPs/5%20Translations/Full%20Guide/Korean/dpie.nsw.gov.au/plastics-ban
https://nationalretailassoc.sharepoint.com/sites/PolicyDesign/Shared%20Documents/Sustainability/NSW%20SUPs/5%20Translations/Full%20Guide/Korean/Korean_NSW_SingleUsePlasticBan_FullGuide.zip/dpie.nsw.gov.au/plastics-ban
mailto:sustainability@nra.net.au

